
보 도  료

 가 상  재판취  사건

[2014헌마1175, 2015헌마860(병합) 재판취 , 2017헌마1067(병합) 

헌 재판  68  1항 본문 헌  등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[  고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2020년 11월 26  재판  7:2  견 , 원  재

판에 한 헌 원  지하는 헌 재판  68  1항 본문 중 

“ 원  재판  하고는”  헌 에 지 않고, 

  가 상책  하지 않  원 판결  취  하

는 헌 원 심판청 가 하다는 결  고하 다. [ 각, 각하] 

에 하여  헌 재판  항 중 가  민   

리  ‘ 도 고 극 ’ 해하는 체  행  행

한 경우에 가  행  책  하는 재판에 한  헌

에 고,  원 판결  그러한 재판에 해당하므  취

어야 한다는 재판  태, 재판   견  다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11. 26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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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청 들  본  는 그 가  1970 에 통  1, 4  죄 

등  죄판결  어  간 었는 , 2010 에  죄판

결에 한 재심  청 하여 그에 한 무죄판결 는 판결  었다. 

청 들   무죄· 판결   후 한민  상  해 상  청

하 는 , 원  청 들  해 상청 가 재심판결 , 사보상결

  6개월 지난 시 에  피고 한민  시  

항변  지할 수 는 상당한 간 내에 리를 행사한 것  볼 수 없다는 

 해 상청 를 각하 다.

○ 청 들   같  가 상책  하지 않  원 2014. 11. 27. 

고 2014다224479 판결(2014헌마1175 사건), 원 2015. 7. 23. 고 

2014다223797 판결(2015헌마860 사건), 원 2017. 8. 24. 고 2017다

18583 판결(2017헌마1067 사건)  취 를 하는 헌 원심판  청 하

다. 2017헌마1067 사건  청 들  아울러 헌 재판  68  1항 본

문  헌  하는 심판청 를 하 다.

 ○ 2014헌마1175사건 청 들  2020. 6. 9. 심판 상  원 2014. 2. 27. 

고 2013다201660 판결  변경하  헌 재판  68  1항 본문  

“ 원  재판  하고는”  헌  하는 청 취지를 가하

고, 2015헌마860사건  청 들  2020. 7. 7. 헌 재판  68  1항 

본문  헌  하는 청 취지를 가하 다.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판 상  헌 재판 (2011. 4. 5. 률 10546  개  것) 

68  1항 본문  “ 원  재판  하고는” ( 하 ‘심판 상 항’

라 한다)  원 2014. 2. 27. 고 2013다201660 판결, 원 2015. 

7. 23. 고 2014다223797 판결, 원 2017. 8. 24. 고 2017다18583 

판결( 하  합하여 ‘ 상 판결’ 라고 한다)  청 들  본  해하

는지 여 다.

[심판 상 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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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헌 재판 (2011. 4. 5. 률 10546  개  것)

   68 (청  사 ) ① 공  행사 는 행사(不行使)  하여 헌 상 보

 본  해  는 원  재판  하고는 헌 재판 에 헌

원심판  청 할 수 다. 다만, 다른 률에 차가 는 경우에는 그 

차를  거  후에 청 할 수 다.

 결정주문

1. 청  ○○, □□, △△, ◆◆, ▲▲  헌 재판 (2011. 4. 5. 률 

10546  개  것) 68  1항 본문  “ 원  재판  하고는” 

에 한 심판청 를 각한다.

2. 청  이○○, 이□□, 박△△, 이◆◆, 이▲▲  나 지 심판청   나 지 청

들  심판청 를  각하한다.

 이유의 요

  심판 상 항에 한 판단

○ 2014헌마1175  2015헌마860 청 들  심판청 에 한 판단

   사건개 에  본  같   청 들  심판청  후에 헌 재판  

68  1항 본문  헌  하는 청 취지를 가하 는 , 는 청

들  본  해 았다고 주 하는 원 판결  고  2014. 2. 27. 

는 2014. 11. 27.(2014헌마1175 사건)  2015. 7. 23.(2015헌마860 사건)

 1  지난 후에 각 청  것 어  청 간  도과하 므 ,  

 심판청 는 하다.

○ 2017헌마1067 청 들  심판청 에 한 판단

   헌 재판 는 재판 원  지하고 는 심판 상 항에 하여 ‘ 원  재판’

에 헌 재판 가 헌  결 한  함  민  본  해

한 재판  포함 는 것  해 하는 한 헌 에 다는 한 헌결 (헌재 

2016. 4. 28. 2016헌마33)  고함 , 그 헌  거하는 한편 그 

나 지  합헌    , 심판 상 항  헌  거  

나 지  미 그 내   것 다. 심판 상 항에 하여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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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합헌 라고 판단한 가 여러 차  었고, 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

변경 나 필  지 아니하므 , 심판 상 항  청 들  평등  

등 본  해하여 헌 라고 볼 수 없다.  

  상 판결에 한 판단

○ 청 들  상 판결에 하여 원  근거 없  사실상   함

 민  본  해하 다고 주 하나, 상 판결  ‘헌 재판 가 헌

 결 하여 그  상실한 률  함  민  본  해

하는 재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 

   라  상 판결  헌 원심판  상  는  원  재판에 해당

하지 아니하므 , 그 취 를 하는 심판청 는 허  수 없어 하다.

  

 반대의견의 요

  심판 상 항에 한 판단 (2016헌마1067 심판청 )

○ 심판 상 항  본  헌  가 에 어 남  없다 하 라도, 그 내  

 원  헌 재판 가 헌  결 한  함  민  본

 해한 재판에 한 과 어, 가  민   리를 ‘

도 고 극 ’ 해하는 체  행 를 행한 경우에 가  

행  책  하는 재판에 한  재판청 과 평등  등  해하

여 헌 에 다(헌재 2019. 2. 28. 2016헌마56  견 참 ). 

  상 판결에 한 판단

○ 헌   1   4 에 한 수사행  그 과 에  가해  

행 는 애  민   리를 해하  한 한 도  

 규 들  강 고 억압  철하  한 수단들 , 민

 탁  가  그 본질에 하여 민   리를 도 고 

극  억압하고 해하  해   사 라 할 것 다(헌재 

2019. 2. 28. 2016헌마56  견 참 ). 상 판결 , 가가  

1 , 4  등  통해  헌  남 하여 민   리를 

‘ 도 고 극 ’ 해하는 ‘ 체 ’ 행 를 행한 경우에 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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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행  책  한 재판에 해당 므 , 헌 원심판  상  

는  재판에 해당 다. 

○ 다 ,  헌 원심판  상   상판결  헌 상 가 상

청  해하여 취 어야 하는지 살펴본다.

   가 상청 에 는 시 남  리를 어떻게 할 것 가는 원

 원  판단재량에 맡겨  지만, 그것  지나 게 합리하여 민  

가 상청 를 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가능하게 한다 , 그 재량

 한계를 어 헌  보 한 가 상청  해한다고 하지 않  수 없

다. 상 판결  청 들  해 상청 를 각하  해 한 시 지

간 6개월  리는, 는  안  지키  한 것  보

나, 는  사 과 달리 ‘ 민  가  본   하고 를 

보 할 무’를 진다는 헌 상 가  무를 간과한 것 (헌  10  후

문), 민  본  보 무를 그 립가  하는 가가 고 · 직  

공  남 하여 본  해하고 러한 행 를 간 폐· 한 

경우를  사  간  통상  행  사안과 동 상  , 평

등원 에도 어 나는 리 라고 할 것 다(헌  11  1항). 

   른  과거사 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 가  행  책  하  

해 시 지 간 6개월  한 상 판결 , 그 리가 지나 게 합리하여 

민  해 상 청 를 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가능하게 함

 판단재량  한계를 어 헌  보 한 가 상청  해하 다고 할 

것 다. 

   상판결  가가  남 해 민   리를 ‘ 도 고 극

’ 해하는 ‘ 체 ’ 행 를 행한 경우에도 가  행  책  

극  함   헌 원심판  상  는 판결 , 도

 그 함  묵과할 수 없는 수  헌 상 보  본  가

상청  해하 다고 할 것 므 , 취 어야 한다. 


